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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증명 발급 및 수수료 징수규정

제정 1998.
개정 2012. 3. 1.
개정 2016. 3. 1.
개정 2020. 4. 13
개정 2022. 2. 7
개정 2023. 3. 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강문화산업대학교(이하 ‘대학’이라 칭한다)의 제 증명서(이하 ‘증명서’라 한다)

발급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증명서의 종류) ① 학생대상 증명서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국문과 영문으로 구분 한다.

1. 재학

2. 재적

3. 휴학

4. 성적

5. 성적예정

6. 졸업

7. 졸업예정

8. 수료

9. 제적

10. 교육비 납입

11. 장학금 비수혜 

12. 장학금 수혜

13. 학적부

14. 교직이수

② 교직원대상 증명서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국문과 영문으로 구분 한다.

1. 재직

2. 경력

제3조(발급명의) 발급하는 모든 증명서의 발급명의는 총장 및 산학협력단장으로 한다.

제4조(증명서의 발급신청) ① 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팩스민원 또는 자동발급기, 인터넷민원,

창구민원, 우편민원 등으로 신청 할 수 있다.

② 증명서는 그 기재내용의 일부만을 발급신청 할 수 없다.

제5조(수수료의 금액) 각종 증명별 수수료의 금액 및 발급부서는 별표 1에 의한다.

제6조(수수료 징수방법) ① 별표 1에 의해 징수하되, 팩스민원 또는 자동발급기, 인터넷민원, 우편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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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지정된 절차에 의해 수수료를 징수하고, 창구민원일 경우 직접 수령한다.

② 제증명 발급 수수료는 증명서 발급부서에서 관리한다.

제7조(수수료의 면제) ① 교직원이 직무상 필요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

② 다른 법령에 면제 규정이 있는 경우

제8조(증명서 발급대장의 비치 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을 기록, 유지하기 위하여 각 증명서 발급대장

을 비치한다.

제9조(시행세칙) 이 규정에 규정된 것 이외의 수수료 징수에 관한 필요사항은 총장이 정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표 1

각종 증명별 수수료 및 발급부서

종       류
수수료 금액(원)

발급부서 비  고
국  문 영  문

재학증명서 500 500

학생

담당부서

이 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증명의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재적증명서 500 -

휴학증명서 500 500

성적(예정)증명서 500 500

졸업(예정)증명서 500 500

수료증명서 500 500

제적증명서 500 500

교육비납입증명서 500 -

장학금비수혜증명서 500 -

장학금수혜증명서 500 -

학적부 500 -

교직이수 500 -

교원자격 500 -

(교직원)재직증명서 500 500

(교직원)경력증명서 500 500

기타 확인증명서 500 -


